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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ER’S 
Q&A 독자에게

답하다

질병 결석은 학부모 
의견서·처방전만 제출해도 괜찮아

질병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결석·조퇴·외출을 하는 경우, 해당 

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질병 사유로 인정받을 

수 있습니다. 

<2025 학생부 기재요령>에 따르면 질병으로 결석했을 때는 결석

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

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

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. 가장 기

본이 되는 서류는 병·의원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로, 이는 해당 

날짜에 실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자료입니다. 

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

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, 즉 학부모 의견서나 약 처방전도 인정될 

수 있습니다. 다만, 결석 일수나 잦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등 사

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

충남 호서고 박세근 교사는 “진료 확인서가 아니어도 1~2일 결석의 경우에는 약 처방

전만 제출해도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. 다만 학교마다 학칙과 출결 규정이 다를 수 있으

므로 학기 초에 담임 교사에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”라고 조언합니다.

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 질환 등 기저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

우, 학기 초에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로 해당 학기 동안의 질병 증빙을 갈음할 
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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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레 열이 나거나 아파서 

학교를 결석하거나 조퇴할 때 

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

무엇인지 궁금합니다.

질병 결석이나 조퇴 시
제출할 서류는?


